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2 순세계잉여금 ]

[ 기획감사실 ]

 200 8,868,703 10,988,172 △2,119,469
세외수입

 220 8,868,703 10,988,172 △2,119,469
임시적세외수입

 222 8,269,956 10,068,047 △1,798,091
순세계잉여금

 222-01 8,269,956 10,068,047 △1,798,091
순세계잉여금

○ 순세계잉여금  

(경정) 8,269,956,000원 - (기정) 10,068,047,000원 = △1,798,091

 223 598,747 920,125 △321,378
이월금

 223-01국고보조 243,928 517,709 △273,781
금사용잔액

○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

(경정) 243,928,000원 - (기정) 517,709,000원 = △273,781

 223-02시도비보 354,819 402,416 △47,597
조금사용잔액

○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 

(경정) 354,819,000원 - (기정) 402,416,000원 = △47,597

 300 7,170,735 5,170,735 2,000,000
지방교부세

 310 7,170,735 5,170,735 2,000,000
지방교부세

 311 7,170,735 5,170,735 2,000,000
지방교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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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300 지방교부세 ]  [ 310 지방교부세 ]  [ 311 지방교부세 ]

[ 기획감사실 ]

 311-01 7,170,735 5,170,735 2,000,000
지방교부세

○ 지방교부세   = 900,000

○ 부동산교부세  

(경정) 6,270,735,000원 - (기정) 5,170,735,000원 = 1,100,000

 400 35,180,821 34,200,821 980,000
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

 410 35,180,821 34,200,821 980,000
조정교부금

 411 35,180,821 34,200,821 980,000
조정교부금

 411-01 35,180,821 34,200,821 980,000
조정교부금

○ 재원조정 교부금  

(경정) 35,180,821,000원 - (기정) 34,200,821,000원 = 980,000

 
51,275,069 50,414,538 860,531기획감사실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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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총무과 ]

 500 53,226 48,335 4,891
보조금

 520 38,846 33,955 4,891
시도비보조금등

 521 38,846 33,955 4,891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38,846 33,955 4,891
시도비보조금등

○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 

(경정) 15,983,000원 - (기정) 11,092,000원 = 4,891

 
53,226 48,335 4,891총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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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재무과 ]

 500 127,200 15,200 112,000
보조금

 510 112,000 112,000
국고보조금등

 511 112,000 112,00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112,000 112,000
국고보조금

○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28,000,000원 x 4대 = 112,000

 
454,047 342,047 112,000재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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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100 지방세수입 ]  [ 110 지방세 ]  [ 111 보통세 ]

[ 세무과 ]

 100 16,031,000 15,868,000 163,000
지방세수입

 110 16,031,000 15,868,000 163,000
지방세

 111 14,343,000 14,237,000 106,000
보통세

 111-11 106,000 106,000
종합토지세

○ 종합토지세   = 106,000

 113 513,000 456,000 57,000
과년도수입

 113-01 513,000 456,000 57,000
과년도수입

○ 과년도수입  

(경정) 513,000,000원 - (기정) 456,000,000원 = 57,000

 
20,882,227 20,719,227 163,000세무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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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2 사용료수입 ]

[ 민원지적과 ]

 200 343,700 155,469 188,231
세외수입

 210 8,072 6,841 1,231
경상적세외수입

 212 3,272 2,041 1,231
사용료수입

 212-08 3,272 2,041 1,231
기타사용료

○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 

(경정) 3,272,000원 - (기정) 2,041,000원 = 1,231

 220 335,628 148,628 187,000
임시적세외수입

 227 155,000 155,000
부담금

 227-02 155,000 155,000
일반부담금

○ 개발부담금   = 155,000

 229 83,000 51,000 32,000
과년도수입

 229-01 83,000 51,000 32,000
과년도수입

○ 개발부담금  

(경정) 82,000,000원 - (기정) 50,000,000원 = 32,000

 
343,700 155,469 188,231민원지적과  계

6 / 21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주민생활지원과 ]

 500 8,000 8,000
보조금

 520 8,000 8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8,000 8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8,000 8,000
시도비보조금등

○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  = 8,000

 
8,000 8,000주민생활지원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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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사회복지과 ]

 200 252,499 2,000 250,499
세외수입

 220 252,499 2,000 250,499
임시적세외수입

 228 252,499 2,000 250,499
잡수입

 228-09 252,499 2,000 250,499
기타잡수입

○ 연수색동원어린이집 시설운영비 환수   = 5,250

○ 손실보상금(자원봉사센터)   = 245,249

 500 40,049,925 39,151,635 898,290
보조금

 510 20,447,203 19,966,316 480,887
국고보조금등

 511 20,447,203 19,966,316 480,887
국고보조금등

 511-01 20,447,203 19,966,316 480,887
국고보조금

○ 보육시설 기능보강  

(경정) 114,644,000원 - (기정) 197,500,000원 = △82,856

○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(전액삭감)   = △150,000

○ 자활후견기관운영  

(경정) 118,268,000원 - (기정) 119,000,000원 = △732

○ 사회적응프로그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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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(경정) 22,322,000원 - (기정) 16,922,000원 = 5,400

○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 

(경정) 657,434,000원 - (기정) 655,257,000원 = 2,177

○ 보육사업  

(경정) 2,643,500,000원 - (기정) 1,943,500,000원 = 700,000

○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

(경정) 323,598,000원 - (기정) 316,700,000원 = 6,898

 520 19,602,722 19,185,319 417,403
시도비보조금등

 521 19,602,722 19,185,319 417,403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19,602,722 19,185,319 417,403
시도비보조금등

○ 보육아동지원  

(경정) 184,400,000원 - (기정) 134,400,000원 = 50,000

○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 

(경정) 15,000,000원 - (기정) 17,400,000원 = △2,400

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 

(경정) 5,680,000원 - 14,400,000원 = △8,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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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비  

(경정) 35,115,000원 - (기정) 28,700,000원 = 6,415

○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 

(경정) 14,667,000원 - (기정) 22,960,000원 = △8,293

○ 저소득노인 목욕비  

(경정) 19,914,000원 - (기정) 17,640,000원 = 2,274

○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(전액삭감)   = △15,000

○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(성립전경비)  

(경정) 32,000,000원 - (기정) 30,000,000원 = 2,000

○ 경로당 개보수  

(경정) 22,140,000원 - (기정) 20,000,000원 = 2,140

○ 경로교통수당  

(경정) 919,738,000원 - (기정) 723,439,000원 = 196,299

○ 보육사업  

(경정) 1,321,750,000원 - (기정) 971,750,000원 = 350,000

○ 보육시설 기능보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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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사회복지과 ]

(경정) 159,911,000원 - (기정) 165,650,000원 = △5,739

○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(전액삭감)   = △150,000

○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 

(경정) 4,568,127,000원 - (기정) 4,594,227,000원 = △26,100

○ 모자보호시설(융신모자원) 운영  

(경정) 210,806,000원 - (기정) 195,139,000원 = 15,667

○ 지역봉사(분권)  

(경정) 10,755,000원 - (기정) 13,672,000원 = △2,917

○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 

(경정) 273,099,000원 - (기정) 272,166,000원 = 933

○ 자활후견기관 운영  

(경정) 25,342,000원 - (기정) 25,500,000원 = △158

○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

(경정) 5,581,000원 - (기정) 4,231,000원 = 1,350

○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

(경정) 350,852,000원 - (기정) 341,200,000원 = 9,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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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사회복지과 ]

 
40,302,424 39,153,635 1,148,789사회복지과  계

12 / 21



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5 징수교부금수입 ]

[ 환경위생과 ]

 200 289,463 265,660 23,803
세외수입

 210 201,833 182,160 19,673
경상적세외수입

 215 201,833 182,160 19,673
징수교부금수입

 215-01 201,833 182,160 19,673
징수교부금수입

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

(경정) 201,833,000원 - (기정) 182,160,000원 = 19,673

 220 87,630 83,500 4,13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87,630 83,500 4,130
잡수입

 228-04 87,630 83,500 4,130
과태료수입

○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  = 1,130

○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 

(경정) 13,0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3,000

 
296,663 272,860 23,803환경위생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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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지역경제과 ]

 500 565,156 522,517 42,639
보조금

 510 81,754 65,920 15,834
국고보조금등

 511 81,754 65,920 15,834
국고보조금등

 511-01 81,754 65,920 15,834
국고보조금

○ 개별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 = 27,720

○ 재래시장 이벤트 및 홍보 지원사업   = 9,991

○ 지역실업자 직업훈련(전액삭감)   = △21,877

 520 483,402 456,597 26,805
시도비보조금등

 521 483,402 456,597 26,805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483,402 456,597 26,805
시도비보조금등

○ 개별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 = 8,316

○ 지역실업자 직업훈련(전액삭감)   = △5,469

○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

(경정) 148,010,000원 - (기정) 124,052,000원 = 23,958

 
592,988 550,349 42,639지역경제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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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문화체육과 ]

 200 177,464 172,270 5,194
세외수입

 220 91,064 85,870 5,194
임시적세외수입

 228 71,064 65,870 5,194
잡수입

 228-09 36,064 30,870 5,194
기타잡수입

○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  

5,194

 500 656,181 586,181 70,000
보조금

 520 527,813 457,813 70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527,813 457,813 70,00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527,813 457,813 70,000
시도비보조금등

○ 군·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 

(경정) 120,000,000원 - (기정) 50,000,000원 = 70,000

 
833,645 758,451 75,194문화체육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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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건축과 ]

 500 6,810 17,033 △10,223
보조금

 510 6,810 17,033 △10,223
국고보조금등

 511 6,810 17,033 △10,223
국고보조금등

 511-01 6,810 17,033 △10,223
국고보조금

○ 개발제한구역관리  

(경정) 6,810,000원 - (기정) 17,033,000원 = △10,223

 
116,810 127,033 △10,223건축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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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20 임시적세외수입 ]  [ 228 잡수입 ]

[ 도시녹지과 ]

 200 77,570 50,100 27,470
세외수입

 220 77,470 50,000 27,470
임시적세외수입

 228 67,470 40,000 27,470
잡수입

 228-04 15,000 10,000 5,000
과태료수입

○ 광고물과태료  

(경정) 15,000,000원 - (기정) 10,000,000원 = 5,000

 228-09 52,470 30,000 22,470
기타잡수입

○ 2006년 보리수확 판매대금   = 2,470

○ 수목훼손비  

(경정) 35,000,000원 - (기정) 15,000,000원 = 20,000

 500 857,238 817,203 40,035
보조금

 520 750,642 710,607 40,035
시도비보조금등

 521 750,642 710,607 40,035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750,642 710,607 40,035
시도비보조금등

○ 2005 옥외광고물 업무정비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포  

  상금(성립전경비)   = 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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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20 시도비보조금등 ]  [ 521 시도비보조금등 ]

[ 도시녹지과 ]

○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  = 30,035

 
934,808 867,303 67,505도시녹지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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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재난안전관리과 ]

 500 57,053 30,013 27,040
보조금

 510 17,961 5,481 12,480
국고보조금등

 511 17,961 5,481 12,48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17,961 5,481 12,480
국고보조금

○ 방독면 구입(국비보조사업)   = 12,480

 520 39,092 24,532 14,56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39,092 24,532 14,56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39,092 24,532 14,560
시도비보조금등

○ 방독면 구입(국비보조사업)   = 14,560

 
59,053 32,013 27,040재난안전관리과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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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200 세외수입 ]  [ 210 경상적세외수입 ]  [ 213 수수료수입 ]

[ 보건소 ]

 200 188,524 178,524 10,000
세외수입

 210 179,024 169,024 10,000
경상적세외수입

 213 178,854 168,854 10,000
수수료수입

 213-04 154,654 144,654 10,000
기타수수료

○ 진료수입  

(경정) 120,000,000원 - (기정) 110,000,000원 = 10,000

 500 1,708,907 1,695,617 13,290
보조금

 510 973,304 964,424 8,880
국고보조금등

 511 973,304 964,424 8,880
국고보조금등

 511-01 973,304 964,424 8,880
국고보조금

○ 국가필수예방접종  

(경정) 58,572,000원 - (기정) 50,656,000원 = 7,916

○ 불임부부 지원  

(경정) 115,380,000원 - (기정) 114,760,000원 = 620

○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

(경정) 23,680,000원 - (기정) 23,600,000원 = 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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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목

장 관 항 목 증  감

비  교
예 산 액

기  정

예산액
산          출          기          초

[ 500 보조금 ]  [ 510 국고보조금등 ]  [ 511 국고보조금등 ]

[ 보건소 ]

○ 저소득 암검진 사업  

(경정) 74,980,000원 - (기정) 74,716,000원 = 264

 520 735,603 731,193 4,410
시도비보조금등

 521 735,603 731,193 4,410
시도비보조금등

 521-01 735,603 731,193 4,410
시도비보조금등

○ 국가필수예방접종  

(경정) 29,286,000원 - (기정) 25,328,000원 = 3,958

○ 불임부부 지원  

(경정) 57,690,000원 - (기정) 57,380,000원 = 310

○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

(경정) 2,960,000원 - (기정) 2,950,000원 = 10

○ 저소득 암검진 사업  

(경정) 37,490,000원 - (기정) 37,358,000원 = 132

 
1,897,431 1,874,141 23,290보건소 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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